
국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.

<P>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

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유의 토지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.</P> <P>(대법원 1981.06.09. 

선고 80다316 판결)</P>


